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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2042 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
1. 朝鮮日報    발행인  홍  준  호 

2. 스포츠서울  발행인  유  지  환

주 문

  朝鮮日報 2018년 2월 27일자 A24면「일본소비자들에게 “기적의 올인원 비누”

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씨엘바이오 올인원 크림바/세상에 이런일이...비누로 씻기

만 했을뿐인데...」제목의 광고, 스포츠서울 2월 28일자 7면「일본소비자들에게 

“기적의 올인원 비누”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씨엘바이오 올인원 크림바/세상에 이

런일이...비누로 씻기만 했을뿐인데...」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처한

다. 

이 유

  朝鮮日報, 스포츠서울의 적시광고는 피부에 좋고, 아토피, 탈모 예방까지 한다

는 비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.

  특히 이 비누는 핵심원료 CL균사체 배양물과 99% 천연유래성분들로만 제조돼 

피부보습, 미백, 주름은 물론 아토피, 무좀, 탈모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주장

하고 있다. 

  광고는 비누가 의약품도 아니고 의약외품도 아닌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

선전해「약사법」61조를 어겼다. 이 조항은 ‘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·

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·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

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 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‘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’고 규정

하고 있다.

 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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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고,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3, 4 신문광

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2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35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 

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

서는 안된다.

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2) 광고주의 명칭,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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